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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

 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

 

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

할 수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

등의 내용으로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5960호, 2018. 12. 18. 공포, 2019. 6. 19. 시행)

되었습니다.  이에 따라,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

현황에 관한 사항,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.  

또한,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에는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

사항, 현상실습 사전교육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. 

 

2. 다운로드 :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2019. 6. 19. 시행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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